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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ade law for Pre-Hazard Risk Analysis in 

December 31, 2014 to protect researchers from continuing accidents in laboratory. Conducted before an 

experiment, Pre-Hazard Risk Analysis finds hazards of the experiment and rules to manage the 

hazards.So the Pre-Hazard Risk Analysis can support laboratory safety system by prevent accidents in 

laboratory. Pre-Hazards Risk Analysis is  newly created system so that executors need Guidelines to 

perform this analysis properly. This study is to develop guide tool for Pre-Hazard Risk Analysis by 

analyzing other risk assessment systems; PSM, Off-site Consequence Assessment, laboratory safety 

system. Also, this study suggested how to establish database for Pre-Hazard Risk Assessment by 

analyse K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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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19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이 공포된 이후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산업화 및 중화학 공업의 성장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본격화 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은 1996년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연구소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

하기 전까지 전무한 상황이었다.1) 이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현상이 아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시초이며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공장법도 1961년부터 

일반 산업 현장에 연구소를 포함하였으며2) 작업장안

전보건법(HSWA)이 1974년 제정 시 산업 연구소에 

대학을 포함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작업장안전보건법(OSHA)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연구 활동 종사자를 포함하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실 

안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3) 이러한 경향은 연구

실이 일반 산업 현장에 비해 소규모이며 상주 인원이 

적기 때문이었으나,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위험물질

과 실험 장비를 일반 연구실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하면

서 그 위험과 실제 사고가 증가하자 법적 규제로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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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리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200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이듬해 시행되었으며,4) 2014년 개정을 

통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사전

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실시 전에 실

험에 잠재되어있는 유해인자를 도출하여 도출된 유해

인자에 대한 배제,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사고대응기관에 신속한 

정보 전달 등으로 사고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으로 사료된다.5) 그러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은 연구실에서 최초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연구실 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가 위험성평

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이 작성하기 어려우며, 관련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본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

기 위해서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대한 교육프로그

램 및 보고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북 또는 

가이드 툴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체

제를 위해 도입된 공정안전관리 제도와 장외영향평가

서, 위험성평가 제도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연구실 안

전관리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장 자율안

전관리를 위해 개발 및 보급되고 있는 위험성평가 지

원 시스템(KRAS)과 장외영향평가 작성지원 범용프로

그램에 대해 분석하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구축되어야 할 D/B를 수립하고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에 적용시켜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보완점을 제시하여 추후 연구실의 자율적 안전관

리제도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가이드 툴 개발 방

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연구실의 유해인자는 화학물질, 생명체, 기계·기구, 

환경적·물리적 요인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해

인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 기록 및 숙지

가 중요하다. 또한, 연구실 내 수행 되어질 연구개발활

동에 대해 적절한 연구절차를 수립하여 연구 단계별 

잠재되어 있는 유해인자에 제거 및 제어해야 한다. 이

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연구개발활동안전

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수행하여 한다. 연구실 내 유해요인이 도

출되면 이를 제거 및 제어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단계

와, 사고발생 시 사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

하여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을 포함한 모든 연구활동종

사자가 합의하에 수행되어야한다. 즉, 사전유해인자위

험분석은 연구실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를 파악하는 연

구실 안전현황 분석단계와 R&DSA를 활용하여 각 연

구개발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인자를 발굴하

는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단계, 연구실 안

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단

계로 크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Figure 1] Procedure of pre-hazard analysis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현행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한계인 하드웨어적 한

계를 벗어나 연구실 내 유해인자와 R&DSA를 활용한 

연구 수행 중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 요인 등을 평가

할 수 있어, 결과자료를 활용한 단위 연구실 내 자체 

안전교육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연구실 내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취급유해인자 B/D 개발

  현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안전전문지식이 부족

한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적용하고 있는 유해인자의 

종류가 매우 방대하며 기록해야 할 세부 내용 또한 일

반인들에게 생소한 내용이다. Table 1과 같은 유해인

자를 연구실 내에서 취급하는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후에는 모든 연구실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시 

연구실 내 취급유해인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

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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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Hazards Related regulations

Hazmat

- Set substance leakage 
threshold

- Work environment 
measuring substance

-Toxic substances to be 
controlled

- Toxic substances to be 
permitted

- Manufacture prohibited 
Hazardous substances

- Toxic
- Restricted Substances
- Prohibited substance

- Material for an 
accident

- Observation material

-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Article 39

- Toxic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

Gas
hazard

-High-pressure gas
- Specific gas

- Inflammability gas
- Toxic gas

- Liquefied gas
- Compressed gas

-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Article 39

-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

Bio hazards
- High-risk pathogens

- Third risk group
- 4th risk group

-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Table 1
- Genetic recombination experiment 

guidelines Table 2

Physical
hazards

- Noise
- Vibration
- Radiation

- Abnormal atmosphere
- Abnormal temperature

- Dust

- Enforcement Decre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8-6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regulations Article 81 

Clause 1 Attached table 11 2

<Table 1> Risks in laboratories and related laws

3.1 유해화학물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서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

정하는 화학물질들로 다음과 같다.

Toxic Chemicals 

Control Act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Toxic
Exposure standard setting 

substance

Restricted substances
Work environment measuring 

substance

Prohibited substance
Toxic substances to be 

controlled

Material for an accident
Toxic substances to be 

permitted

Observation material
Manufacture prohibited 

Hazardous substances

<Table 2> Legal classification of hazardous material

  또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기록해야할 유해화학

물질 기본정보는 해당 물질의 고유번호인 CAS 

Number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 하여 위험성을 나타내는 GHS의 그림문자와 등

급,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

서 규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건․화재․반응성 등에 대

한 등급기준인 “NFPA 심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

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필요하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에 대한 필요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거하여 

Figure 2와 같이 D/B화 하였다.

[Figure 2] Database of HAZMAT

  활용의 용이함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CAS 

Number와 한글명, 영문명을 수집하고 GHS등급과 

NFPA등급을 D/B화 하였으며,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

성은 위험분석코드인 Hcode를 활용하여 D/B화 하였

다.

3.2 가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서 규정하는 가스의 법적 근

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

하는 가스들로 Table 3과 같다.

Division Gas classification

Specific gas

Enforcement Decree of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0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39 Gas 

in 

Harmful factor 

gas

High-pressur

e gas

Enforcement Decree of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Inflammability 

gas
Enforcement Rule of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Toxic gas

Liquefied gas

Compressed 

gas

<Table 3> Legal classification of  gas

  또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기록해야할 가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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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보는 해당 가스의 이름과 보유수량, 가스의 종류, 

위험성이며 이 중 보유수량을 제외한 정보를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참고하여 Figure 3과 같이 D/B화 하였다.

[Figure 3] Database of hazardous gas

  가스는 취급 또는 저장방법에 따라 기체상태나 액체

상태로 활용할 수 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수행시 

취급하는 가스의 종류를 분명하게 하기위해 가스의 기

상상태를 구분하고, 고압가스 해당 유무를 판별하기위

해 해당가스의 취급 압력 기준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라 D/B화하였다. 해당 가스의 위험성은 위험분석

코드인 Hcode를 활용하여 D/B화 하였다.

3.3 생물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서 규정하는 생물체는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하여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의

거한 제3위험군․제4위험군이 있으며 Table 4와 같다.

Dvision classification standard

High-risk 
pathogens

If Used for the purpose of biological terrorism or 

accident is leaked out, it may cause a serious risk to 

public health.

Third 
risk 

group

Symptoms can be serious if they are infected by 

researchers, but they can be prevented or treated. 

And an organism that may be harmful if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but capable of healing.

4th risk 
group

Symptoms are very lethal and difficult to prevent or 

treat when they are infected by researchers. And an 

organism that is harmful if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and is difficult to heal

<Table 4> Legal classification of Organism factors

  또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기록해야할 생명체의 

기본정보는 해당 생명체의 이름과 고위험병원체 해당

여부, 제3위험군 또는 제4위험군 분류, 각 생물체가 보

유한 위험성이다. 생물체의 분류는 관련법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은 질병관리본부의 병

원체 생물안전정보집†을 참고하여 Figure 4와 같이 

D/B화 하였다.

[Figure 4] Data base of bio hazard factors

3.4 물리적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서 규정하는 물리적 유해인

자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에서 명

시하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12종(롤러기, 

사출성형기,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과 조립장비에 대해 산

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1항의 유해인자이며 

Table 5와 같다.

Dvision classification standard

Noise
More than 85 decibels (A) noise that can cause 
noise-induced noise induced deafness .

Vibration

whole-body vibration such as  arthralgia, disc, 
digestive disorder generated by using Local vibration 
and vehicles such as white pills, Raynaud's 
phenomenon, peripheral circulatory disorder such as 
Tools such as rock drill, hand hammer, etc.

Radiation
Electron beams such as alpha rays, beta rays, 
gamma rays, X-rays, and neutron rays, which have 
the ability to directly or indirectly ionize air or cells

Abnormal 
pressure

Pressure at which gauge pressure is greater than or 
less than one kilogram per square centimeter

Abnormal 
temperatu

re

Temperature that can cause heat stroke, frostbite, 
skin disease due to high temperature, cold, and 
humidity

Dust Fine particulate matter floating in the air

Etc

Electricity, laser, dangerous machinery, equipment(12 
kinds of Article 28-6(Hazardous and dangerous 
machinery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equipment and equipment) by assembly.), etc.

<Table 5> Legal classification of Physical hazard factors

†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질병관리본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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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기록해야할 물리적 유

해인자의 기본정보는 유해인자 발생 기구명, 유해인자

의 종류, 크기, 위험성으로 관련 법 및 기준을 참고하

여 다음 Figure 4와 같이 D/B화 하였다.

[Figure 5] Database of physical hazard factors

3.5 안전 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서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과 

가스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계획 및 비

상조치계획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먼저 안전계획의 세부내용 중 취급방법과 저장방법

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7번 항목 “취급 및 저장방

법”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폐기방법은 13번 항목 

“폐기 시 주의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비상

조치계획의 세부내용 중 응급조치 방법은 4번 항목 

“응급조치요령”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누출시 대처

방법은 6번 항목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화재·폭

발시 대처방법은 5번 항목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Figure 6 ~ 11과 같이 D/B화 

하였다.

[Figure 6] Database of how to handling

[Figure 7] Database of how to store

[Figure 8] Database of disposal

[Figure 9] Database of first aid measures

[Figure 9] Database of accidental release measures

[Figure 10] Database of fire and explosion

4. 분석 가이드 개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가이드는 D/B화된 목록을 토

대로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

다. 특히, 2016년 3월부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툴을 이용하기 

위해 가이드의 구성을 개발하였다.

  가이드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개발활동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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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자 위험분석,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R&DSA), 사

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로 총 4가지 요소에 

대해 구성하였다.

4.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실 안전현황은 해당 연구실의 일반적인 현황을 

작성하는 서식이다.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실험 및 연구

가 많을지라도 변동사항이 없는 한 한번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분석 툴에는 전산망으로 관리하여 해당 연

구실에 대해 입력할 수 있다.

  입력은 연구실 개요에 대해 분석 툴과 연동하여 

“연구실 정보등록”의 자료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연

구실 안전현황에는 사고발생시 비상대응이 가능한 연

락처 및 현재 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활동명과 

연구활동 종사자, 주요기자재의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

며, 주요 기자재 현황을 작성해야한다. 이러한 사항은 

분석 툴에서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

으며, Figure 12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Figure 12] Input guide of laboratory overview

  

또한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입력은 입력할 인원이 많을 

경우 Figure 13과 같이 일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일괄 작성 후 업로드를 하는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Figure 13] Input guide of researcher status

  

연구실 유해인자 입력은 해당 법규에 따른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해 간단히 체크하

여 작성 하며, 연구실의 24시간 가동 여부에 대한 사

항을 추가로 작성한다.

  그 밖에도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비의 현황 및 수량

을 작성하며, 연구실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연구실의 주

요 위험 설비 및 예상 대피경로 등에 대해 제3자의 입

장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배치도는 사진 

및 작성된 도안 등의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으

며, 배티도 작성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그려서 등록하

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 분석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은 연구실에서 수

행하는 실험 또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게 

된다. 즉, 수행되어지는 연구개발활동별로 작성해야 한

다.

  연구개발활동의 입력은 등록된 연구실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연구실 안전현황에서 작성한 “연구

실수행 연구개발활동명”의 자료가 반영된다.

  유해인자의 기본정보는 연구실 수행 연구개발활동별

로 작성되며,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물리적 유해인자

에 대해 보유 물질명과 수량, 위험등급, 위험분석의 내

용을 작성한다. 유해인자 기본정보에 대해서는 보유 유

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작성

하면 쉬우며, 위험등급은 GHS(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등급 및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심볼로 작성한다. 또한, 각 물질의 유해

위험의 특성을 작성하여 보유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

기 쉽게 작성한다.

  Figure 14는 유해인자 기본정보 작성의 예시이다.

[Figure 14] Example of writing risk factor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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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이러한 유해위험인자 기본정보 작성에는 앞서 제시

한 유해인자 D/B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분석 툴에서의 

팝업창을 활용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또한,  각 유해위험물질의 안전계획 및 비상조지계획

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토대로 물질의 취급방법, 저

장방법, 폐기방법 등을 작성하며, 사고 발생 후 응급조

치 방법, 누출시 대처방법, 화재․폭발시 대처방법 등을 

작성한다. 특히 분석 툴을 활용할 경우 개발된 D/B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성된다.

4.3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R&DSA)

  R&DSA는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

시한 연구에 대해 연구단계를 구분한 후 각 연구․실험

의 절차별로 주요내용, 위험분석, 안전계획, 비상조치계

획 등을 작성한다.

  연구단계 구분 설정은 각 연구 실험전․중․후 3단계를 

포함하여 행동의 변화가 있는 절차상으로 10단계 내외

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분석 툴을 사용하여  R&DSA 작성할 경우 연구․실험

의 각 절차별 주요 내용 및 사용 물질을 작성하며, 해

당 동작 및 실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figure 15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Figure 15] Input guide of R&DSA

  작성이 완료되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관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각 연구실에서 수행한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를 관리하기 위해 처음 실시

하였을 때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보고서 관리대장은 주요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작성하며 조치내용의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완료일을 

작성한다.

  분석 툴을 사용하여 작성할 경우 제출된 사전유해인

자 위험분석 보고서의 내용과 주요변경사항 및 조치내

용의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작성되게 개발되었다.

[Figure 16] Management register of report

4.5 그밖의 사항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툴을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

에는 4.1 ~ 4.4의 주요 사항 이외에도 툴 사용에 대해 

자주 문의되는 질문을 토대로 Q&A가 포함되도록 작성

되었으며, 법령 해석을 통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사용에 편의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하였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국내 안전관련 규정 및 평가방법을 분석

하여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에 활용될 Database를 개

발하였으며, 분석 툴을 활용한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다양한 환경을 가진 연구실의 특성은 연구실 대상 

위험 분석 기법 마련에 있어 그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야 하였고, 이로 인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복잡한 절차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

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이드 툴을 

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법과 물질안전 보건 자

료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DB를 구축하

고 가이드를 완성하였다.

  향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법이 연구실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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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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